
지방자치단체가 사유지를 한천부지로 점용한 경우 부당이득의 산정방법

지방자치단체가 타인 소유의 토지를 아무런 권한 없이 하천부지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경우, 토지

의 점유자로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이득 및 토지 소유자의 손해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토지가 하천부

지로 편입되어 이용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그 편입될 당시의 현실적 이용 상황을 고려하

여 산정한 임대료에서 개발이익을 공제한 금액 상당이다.</P> <P>(대법원 1998.04.10. 선거 97다

58552 판결)</P>


